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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3일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

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과 “난민의 지

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에 가입하여,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3년 3월 3일에 난민협약을 발효하였다[1,2]. 1993

년 12월 10일에는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난민 관련 조

항이 처음으로 신설되었으며, 2012년 2월 10일에는 아시아 최초로 독

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였다[3]. 대한민국에서는 위 난민협약과 “난

민법” 등을 근거로 하여 박해를 받는 외국인이 난민인정을 신청함으

로써 난민심사관의 개별 심사를 거쳐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

고, 이에 따라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2]. 난민불인정결정

에 대한 이의신청이 보장되며, 소송기간에도 난민신청자로서의 지위

가 유지되어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또한 위 난민협약과 “난민법” 외

에도 2007년 5월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4].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대규모 침공으로 인해 발생한 우크라

이나 난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난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인도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난민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난민 관련 지원정책과 예산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본 글에서는 난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특히 건강권에 초점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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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대한민국의 난민 의료지원 행정과 실정을 조명하고, 문제점을 파

악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난민

1. 난민의 정의

대한민국의 “난민법” 제2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

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3]. 이에 따라 “난민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난민

으로 인정된 사람’(난민인정자)이라 한다. “난민법”에 규정된 난민에

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인도적 체류자)으로 분류된다. 또한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 기간이나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을 ‘난민인정을 신청

한 사람’(난민신청자)으로 분류한다.

2. 대한민국의 난민인정 신청

대한민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출입국항 입국심

사 때의 난민인정 신청’과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으로 구분된다

(Figure 1) [5].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또는 상륙하고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을 신

청한 사람은 난민인정 심사의 전단계인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결

정심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위협하

는 사람, 신원 확인에 비협조적이어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거

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사람, 박해 가능성이 없는 안전

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사람, 난민인정 신청이 거

절되거나 취소되어 재신청한 사람, 난민협약 및 “난민법” 제19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명백한 이유 없이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 등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

지 않을 수 있다.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난

민신청 접수증이 교부되고, 회부가 결정된 시점부터 난민신청자의 

지위가 보장된다. 출입국항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

로 결정된 사람에게 입국심사를 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입국을 허가

한다. 입국한 난민신청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에서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며, 기타(G-1) 체류자격으

로 변경하거나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체류지를 관할하는 거

점사무소에서 난민인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내 체류 중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난민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체류

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난민 의료지원

대한민국의 “난민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대우를 받는다[5]. 난민인정자는 국내에서 안정적

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의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라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다.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신

청자는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

와 관련하여는 난민인정 신청을 위한 건강검진 비용과 “외국인근로

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지원받

을 수 있다[6].

대한민국의 난민 의료지원 행정과 현실

1.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인간으로서 누려

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6]. 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난민 등(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

청자)과 그 미혼 미성년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각종 의료

보장제도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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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으로 난민 등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난민 등과 그 미

혼 미성년 자녀는 일단 이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Figure 

2) [6]. 난민 등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

보건의료지원센터를 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 · 난민과에 

난민 신원 확인을 요청하여 신원이 확인되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난민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원 확인절차를 거부할 경우 지

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가 사업시행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담당 직원과의 면담

을 통해 지원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접수절차를 진행하며, 담당 직원

이 부재 시 원무과 직원이 이를 대리 수행한다(Figure 3) [6]. 접수 후 

입원 및 퇴원까지의 모든 혜택은 의료급여 환자와 동일하게 부여된

다. 지원대상자가 입원 진료 및 수술(통원 수술 포함)이 필요한 경우,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식

대는 80% 지원된다. 나머지 부분은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환자 자신

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기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은 미납된 본인부

담금을 의업미수금 등의 항목으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1회당 총 진

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에게 동일상병으로 2회 이상 

Figure 1. Procedures for refugee recognition in Republic of Korea. (A) At immigration ports of entry. (B) Domestic stay. Modified from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and Foreigner Policy Headquarters, Refugee Divisio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in Korea. Gwacheon: 
Ministry of Justice;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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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은 자체심의(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

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시 · 도)에 ‘총 진료비 초과 사유서’를 사전에 제

출해야 한다. 1년 이상의 장기입원 환자의 총 진료비가 600만 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도 의의료기관은 자체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장

기입원 사유서’를 제출하며, 승인받은 후 1년 단위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3인실 이하 상급병상 이용에 따른 추가 입원료, 포괄간

호병동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분의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비급

여, 완화의료 등의 비용은 이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환자 자

신이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역시 의료기관의 의업미수금 등으로 

각 의료기관에서 자체 처리한다. 통원 진료는 원칙적으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진 입

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각 3회의 사전, 사후 통원 진료는 인정되며, 산

전 진찰(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검사) 

및 미성년 자녀의 통원 진료는 지원된다. 교통사고, 폭행 등 가해로 인

한 상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우는 지

원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

청구(수수료는 의료기관이 부담)하며,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지방자

치단체에 진료비를 청구한다(Figure 4) [6]. 사후정산이 원칙이며, 지

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총 107개 기관이 있으며, 서울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을 포함하여 8개의 공공병원과 6개의 민간병원으로 총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7].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은 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며, 각 시 · 도는 관할지역 내 의료기관 

중 의료기관의 등록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최대 18개 기관(경기도)부터 최소 

1개 기관(대구, 울산광역시)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종특별

자치시에는 참여 의료기관이 없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 기준에는 부

합하지 않으나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의 외국인근로자 

등의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도 있다[6]. 전국적으로 총 41

개의 민간단체가 외국인근로자 등의 의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나, 이러한 민간단체의 지원은 대부분 일요일에만 이루어

지며, 기본 진료에 한정되어 제공되는 한계가 있다.

2.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예산 분석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2005년 복권

기금에서 45억 9천만 원(국고보조율 100%)을 지원하여 외국인근로

자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 노숙자 무료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2010년 6월에는 ‘난민 및 그 자녀’를 이 사

Figure 2. Selection process for medical support targeting refugees in the “Medical Service Support Project for Marginalized Populations, 
including Foreign Workers.” Modified fro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uide to 2020 medical support for foreign workers, etc.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cited 2022 Dec 21]. Available from: https://www.129.go.kr/info/info04_view.jsp?n=146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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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Table 1) [8]. 2008년에는 사업비 재원을 

복권기금에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국고보조율을 70%

로 변경하였으나, 총 사업예산은 48억 원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법무부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으로 인해 2009년

도 배정 예산의 실집행액이 65%로 감소하자 보건복지부의 우려에도 

이를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을 33억 6천만 원에서 25

억 원으로 26% 감액하였다. 이후 매년 예산 집행률이 100%를 초과하

여 미지급금이 점점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집계 미지급금이 16

억 5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2022년에는 단회성으로 예산을 4억 원 증액하였지만, 2023년에는 예

산을 28억 8천만 원으로 오히려 전보다 축소하였다[8].

게다가 “세월호 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8년부터는 

이 사업의 예산에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금’(2018년도 8억 원; 2023

년도 9억 9천만 원)이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이 

전보다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금’을 제외

하면 외국인근로자,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 등 

이 사업의 원래 지원대상자에 실제로 배정되는 예산은 전체 사업예산

의 66% 정도로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2018년도 21억 원; 2023

년도 18억 9천만 원)[9].

정부는 매년 이 사업의 예산 산출 및 편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

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해마다 비슷한 금액의 예산만을 책정하고 있

다. 2023년도 예산 책정 시에도 정확한 산출과정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전년도보다 입원과 진료 인원을 축소하고 평균 진료비는 동일하게 계

획하여 오히려 배정 예산을 줄였다[8]. 이 사업은 건강보험과 의료급

여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증가하

는 난민신청자 등으로 인해 대상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적 상

황을 고려한다면, 관련 예산을 점점 더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정

부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 

편성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예산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의 의료지원

대한민국의 난민인정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수

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Figure 3. Procedure for treatment and medical expense burden of medical support recipients among refugees in the “Medical Service Support
Project for Marginalized Populations, including Foreign Workers.” Modified fro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uide to 2020 medical support
for foreign workers, etc.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cited 2022 Dec 21]. Available from: https://www.129.go.kr/info/
info04_v iew.jsp?n=1463 [6]. KRW, Korean won. *Outpatient consultations are linked to pre/post-hospitalization and surgeries, with a maximum
of 3 visits each. Prenatal examinations (covered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health insurance benefit and ultrasound tests) are 
also included. Support is provided for minor children. However, support is excluded for injuries resulting from traffic accidents, assaults, etc. 
while support is provided for cases of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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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

다[5]. 그러나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는 이러한 국가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 사각지대에서 건강권을 위

협받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6]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행정적 보완과 지원 확충이 필요

하다.

첫째, 이 사업은 입원 진료 및 수술에 대한 진료비만 일정 부분 지원

하며, 통원 진료비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제한이 있다. 통원 진료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면, 통원 진료로도 치

료 가능한 경증 환자가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

된 후에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일선에서는 

통원 진료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환자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입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 또한 국가적인 의료자원의 낭

비가 될 수 있다.

둘째, 이 사업은 의료급여 적용 수가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진료비

의 약 90%를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 이 사업이 지원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기 곤란

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의업미수금으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이 

사업과 유사하나 전체 진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본인부

담금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과도한 이용 등 도덕적 해이의 가능

성이 있다. 이 사업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진료

비의 90%를 사업비에서 지원하고, 환자 자신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아도 불법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묘책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

는 꼭 자신이 직접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들이 자

발적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드물며, 의료기관은 의업미수금의 증가로 

인해 난민 환자의 진료를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적자가 만성적인 문제인데, 이 사업이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더욱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환자 자신이 본인부담금을 부담

하기 곤란한 경우에 미납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의 의업미수금으

로 각 의료기관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별도

의 재원을 마련하여 참여 의료기관의 의업미수금을 감소시켜야 한다.

셋째,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

며,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와 유사한 방식

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집행되다 보니 연초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어 지자체가 사

업 참여 의료기관에 가급적 사업을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해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또한 이 사업의 대상에는 난민과 외국인근로

자 및 그 가족 외에도, 노숙인 등이 세분화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으며, 

부족한 예산의 사용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연초부터 선착순으

로 조기에 소진되어 버린다는 단점이 있다. 대상자별로 예산을 세분

화하고, 누적된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추

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Table 1).

넷째,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사업 수행 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진료비 심사청구를 먼저 신청한 후,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

Figure 4. Flow of budget and project expenses (medical expenses) for medical support of refugees in the “Medical Service Support Project
for Marginalized Populations, including Foreign Workers.” Modified fro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uide to 2020 medical support for
foreign workers, etc.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cited 2022 Dec 21]. Available from: https://www.129.go.kr/info/
info04_view.jsp?n=146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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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시 · 도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진료비 심사청

구 수수료는 해당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되어,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추가적인 손실의 발생요인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

사청구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 심사비용을 지원금에 반영하여, 참

여 의료기관의 의업미수금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섯째, 이 사업의 전체 진료건수, 진료금액, 성별, 지역별, 출신국

적별, 진료과목별, 상병별, 다빈도상병, 환자당 총진료비 및 이용횟수, 

500만 원을 초과하는 다빈도상병,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의료이용 행

태 비교 등의 특성에 대한 통계는 분석 및 공개되어 있으나, 난민과 그 

자녀에 국한된 구체적 통계는 별도로 분석되어 공개되지 않아 향후 

이들을 위한 맞춤형 의료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

2.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자의 의료지원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출입국항에서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

청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출입국항에서 회부 여부 결정심사를 통

한 실제 난민인정 심사 회부율은 낮다[10].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82명이 결정심사를 받았는데, 그 중 413명(46.8%)만 심사를 통과했

고 나머지 469명은 본 심사를 받지 못하고 송환 대상이 되었다. 심사 

회부율은 2013년에는 대상자의 59.3%였으나 2016년에는 32.6%, 

2017년에는 10.7%로 급격히 감소하여 21명만이 결정심사를 통과했

다. 결정심사에서 떨어진 신청자들은 본국 강제 송환과 소송 중 하나

를 선택해야 하며,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송환대

기실에서 장기 체류해야 한다. 2014년에는 강제 송환이 결정된 신청

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열악한 대기실 환경 등 인

Year Original budget 
(million won)

Financial 
statement 

(million won)

Budget 
execution rate 

(%)

National subsidy 
rate (%) Special circumstances

2005 4,590 4,500 98 100 The ‘Free Support Program for Foreign Workers and Homeless Individuals’ is implemented with 
funds from the Lottery Fund.

2006 4,590 4,020 88 100 The program has been renamed as the ‘Free Medical Treatment Program for Vulnerable Groups 
Including Foreign Workers.’ The eligibility criteria have been expanded to include the children 
of foreign workers, pre-nationalization female immigrant spouses, and their children.

2007 4,788 4,708 98 100
2008 3,360 3,360 100 70 The funding for the program was transferred to the general account, resulting in a change in 

the national subsidy rate from 100% to 70% (with a total program budget of 4.8 billion 
KRW).

2009 3,360 2,186 65 70 Due to the intensified crackdown on illegal foreign residents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actual execution amount decreased, and it was reflected in the budget for 2012.

2010 3,360 3,360 100 70 In June 2010, ‘refugees and their children’ were also added to the supported beneficiaries.
2011 3,360 3,097 92 70 Support for prenatal examinations has been added.
2012 2,500 2,500 100 70 The inclusion of ‘children’ in the eligible beneficiaries is limited to minors.
2013 2,800 2,800 100 70
2014 2,327 2,327 100 70
2015 2,211 2,211 100 70 Cases of injuries caused by traffic accidents, assault, and similar incidents are excluded from 

the eligible beneficiaries.
2016 2,100 2,100 100 70 The accumulated unpaid amount has reached 330 million KRW.
2017 2,100 2,100 100 70 The accumulated unpaid amount has reached 700 million won.
2018 2,900 2,900 100 70 The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have been included as beneficiaries (separate budget of 800 

million KRW). The accumulated unpaid amount has reached 1.65 billion KRW.
2019 2,900 2,900 100 70
2020 2,900 3,133 108 70
2021 2,900 2,900 100 70
2022 3,300 - - 70 The budget has been temporarily increased to partially alleviated the accumulated unpaid 

amount of national subsidies.
2023 2,880 - - 70 (Seoul: 50) The national subsidy rate for Seoul has been changed from 70% to 50%

From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nual budget and settlement informa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oul: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7-2021 [8].
KRW, Korean won.

Table 1. Budget analysis of the “Medical Service Support Project for Marginalized Populations, including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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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문제가 제기되자 관련 조항 개정이 추진되었고, 2015년에는 결정

심사 회부율이 72.3%로 반짝 상승했으나 다음 해에는 다시 하락했다. 

결정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6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령 개선

을 권고했지만 아직 법은 수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난민신청자가 급

증하면서 출입국항 결정심사의 회부율은 더 낮아지는 추세이다. 법

무부는 불회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10]. 현재는 이들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자들이 송환대기실에서 수개월간 체류하는 동안에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송환대기실 내에

도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출입국항의 

의료센터 의료진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의료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  론

유엔 난민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190

개국의 평균 난민인정률은 29.9%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 

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37개 회원

국 기준으로는 24.8%이다.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3.5%로 OECD 국가 

중 35위에 해당하며, 난민인정자에 인도적 체류자를 더한 난민보호

율도 10.7%로 역시 동일한 순위이다[10].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대열

에 속하게 되면서 난민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사

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글에서는 특히 난민의 건강권의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대한민

국의 난민 의료지원 행정과 현실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표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지원

예산을 확충해야 하며,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자를 위한 별도의 

의료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해상충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

적, 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

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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